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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i

1. 가이드라인 총괄

적용 요령

❍ 본 자료는 인천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사업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투자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써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일반사항

❍ 본 자료의 공사비 보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부문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보정함

건설투자 GDP Deflator

연도 비용 보정지수 연도 비용 보정지수 연도 비용 보정지수

2020 100 2020/Q4 101.331 2023/Q1 118.636

2015/Q4 90.599 2021/Q1 103.036 2023/Q2 118.522

2016/Q4 91.612 2021/Q2 106.009 2023/Q3 122.152

2017/Q4 94.961 2021/Q3 111.124 2023/Q4 122.391

2018/Q4 97.701 2021/Q4 113.434 2024/Q1 121.833

2019/Q4 99.99 2022/Q1 113.769 2024/Q2 120.186

2020/Q1 99.156 2022/Q2 115.623 2024/Q3 123.441

2020/Q2 98.556 2022/Q3 118.375 2024/Q4 (123.683)1)

2020/Q3 100.883 2022/Q4 120.062

주: 현재 2024/Q4 비공시된 관계로 추세 활용 자체 추정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건설투자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표 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연간 및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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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써, 공사비는 

이설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

(도급비+부가가치세+관급비)을 말함

❍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자료이므로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지하층 유무, 세부 공간구성, 마감재 수준 등 시공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원가 사정 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 등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음

❍ 건축부문 중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공사, 전 토목부문의 공사는 작업 범위에 따라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 일괄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계획 중인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4년 12월 기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비임.

자료 출처

❍ 건축: 2018~2023년 인천시 투자심사 통과 사업의 실시설계 도출 공사비 예정가액(연

구진 취합),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

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를 주로 참고함.

❍ 토목: 2018~2023년 인천시 투자심사 통과 사업의 실시설계 도출 공사비 예정가액,  

국토교통부(2023)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한국토지주

택공사(2024). 「2024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조달

청 공사비정보광장, 서울특별시 SH공사(2012). 택지 및 도시개발 분야 조경설계 

용역비 산정기준(안) 등의 자료를 참고함. 

❍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

문 연구」, 한국건설자원협회(2025).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5조 등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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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1) 건축사업 공사비 적용 절차

❍ 단가 산정기준: ① 실시설계 단가를 우선 적용함. ② 실시설계 단가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 단가를 적용함. ③ 유사 사례 단가가 없는 경우 본 책자의 인천시 

평균가를 적용할 수 있음(인천시 단가 없는 경우 서울시 단가 적용).

〔그림 2〕 건축사업 공사비 적용 절차(적용의 우선순위)

2) 건축사업 공사비-주차장 외

인천시 단가 평균

공공업무
사무소

2,959
종합사회
복지관

3,947 도서관 3,358

복합청사
(대형청사)

3,649 노인복지센터 3,417
청소년

·문화수련시설
3,133

(4,512)

동청사
(자치회관)

2,888 노인요양시설 4,326
체육관

(체육센터)
3,547

(3,833)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 ( )표기된 단가는 도서지역 단가임

*** 노인요양시설은 유니트설계, 감염전담구역, 산책데크 등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반영 가능

〔표 2〕 건축 공사비 단가(인천)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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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가(인천시 항목 제외부분)

119 안전센터 3,239 병원 5,054 어린이집 4,759

소방서 3,226 보건소 3,819 배드민턴장 3,013

복지지원센터 4,520
산모건강 
증진센터

4,870 공중화장실 4,443

의회청사 4,442 대학교·교육센터 3,388
자재보관 

창고(차량 정비고)
2,143

전시·박물관 4,664 연구시설 5,234
친환경 전용건축

(제로하우스)
8,283

문화예술회관·
문화집회시설

4,912
육아·보육, 
키즈센터

4,421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4,720

장애인복지관 3,833 경로당, 노인정 3,740

장애인·노인 
자활작업장

3,507
주민공동이용시

설
4,497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표 3〕 건축 공사비 단가(서울) (단위: 천원/㎡)

3) 건축사업 공사비-주차장

인천시 단가 평균

지상평면 402 지하1 1,751 지하2 2,703

지상타워 1,458 지하1+타워 2,223 지하2+타워 2,774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표 4〕 건축 – 주차장 공사비 단가(인천) (천원/㎡)

서울시 단가

환승센터 주차장 3,132

공영주차장 2,964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표 5〕 건축 – 주차장 공사비 단가(서울)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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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사업 공사비

❍ 도로 부문: ① 실시설계 단가를 우선 적용함. 실시설계가 없는 경우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함. ②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가능 시 국토부 단가를 

적용하고,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불가 시 유사 사례를 적용함. 

- 인천시 사례 단가는 단가 산정 시 참고할 수 있음.

❍ 단지 부문: ① 실시설계 단가를 우선 적용함. ② 실시설계 단가가 없는 경우 LH 단가를 

적용함

❍ 공원 조성 부분: ① 실시설계 단가를 우선 적용함. ② 실시설계 단가가 없는 경우 

인천시 사례 단가를 적용하고, ③ 인천광역시 사례가 없을 시 SH 단가를 적용함

❍ 파크골프장 부문: ① 실시설계 단가를 우선 적용함. ② 실시설계 단가가 없는 경우 

인천시 사례 단가를 적용함

〔그림 3〕 토목사업 공사비 적용 절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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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파크골프장

❍ 도로 및 단지 관련 적용 사항은 본문 참조.

구분 평균 단가

공원

근린공원(조경) 109천원/㎡

주차장 48천원/㎡

관리사무소 2,812천원

학습공간 4,221천원

화장실 3,645천원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표 6〕 공원, 파크 골프장 공사비 단가

구분 평균 단가

파크골프장
㎡ 당 125천원/㎡

홀 당 136.835천원/홀

  * 구체적 사항은 본문 참조

〔표 7〕 공원, 파크 골프장 공사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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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3

일반사항

제1장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예산편성을 위한 면적 당 약식 단가를 제공하며 실제 적산하여 적용하는 

실투입 사업비 대비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대략적 기능 형태와 연면적만 

정의되어 있을 시 정확도는 약 20~30%로 알려짐(RSMeans(2012), Construction 

Business Owner)

- 사례 및 문헌 등을 참조하여 이와 같은 오차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단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

정 가이드라인을 편찬함. 조달청 및 서울시 단가 사례만을 취합하여 정리한 자료로써 

인천광역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음.

❍ 서울시 외 지자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자체만의 단가를 표기하는데 그 이의가 있음. 

특히 도서와 비도서를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나눠 사업 특성과 환경에 알맞은 

단가를 제시하는 데 노력함.

- 다만, 데이터 취합량의 한계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인천광역시 단가를 제시함.

❍ [연구 목적]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총사업비 산정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4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2. 대상: 유형자산 취득 사업

❍ 대상 사업의 유형은 유형자산 취득 사업(토목 신축, 건축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으로 

하며, 무형자산 취득 사업(축제 등) 등은 제외함.

- 유형자산 특히 청사 건축 사업인 경우 사업 유형별 대략적 공사 단가 데이터 확보가 

용이함. 따라서,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반면, 무형자산(축제 등)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별 특성이 강하고 사업비 산정 관련 

유형화가 어려움. 객관적 사업비 검토가 쉽지 않으며 단일화된 단가 적용 불가함.

3. 비용산정 기준 시점: 2024년 12월 말

❍ 2025년 이후 작성될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가의 기준연도를 

2024년 12월말로 정함. 

- 이와 별도로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68호(2023.09.20.))의 제51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2023.12.27.))의 제49

조에 따라, 의뢰 전년 12월 말을 총사업비 비용산정 기준 시점으로 정의 

공사비 인플레이션 적용 필요시(신규사업)

❍ 공사비 인플레이션 급격한 상승 등이 있을 시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단가에 투자 

의뢰 시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산정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 주기 관점에서 연 보다는 분기 또는 월 등을 

적용하여 보정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공사비 및 부대비 등 = 2024년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 (투자 의뢰 시점 인플레이션)*

* 급격한 물가 상승 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 적용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 참조

❍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 보정 방법 제시함. 행정안전부(2025)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은 물가산승률 산정 시 두 지수 중 낮은 값 차용을 명시함. 



제1장 일반사항 5

❍ 2023년 대비 2024년 인플레이션은 2개 지수 모두 유사함. 단,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목격된 기간인 2020년 대비 2024년 인플레이션 산정 시 디플레이터는 22%, 공사비지

수는 28%임. 기준 부합 및 보수적 산정을 위해 한국은행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본 연구의 기준 공사비 인플레이션 적용 지수로 설정함.

❍ 단, GDP 디플레이터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건설공사비지수 적용도 검토할 

수 있음. 

- 건설공사비지수는 KOSIS(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며, 사업 

시설별(주거, 비주거, 건축보수, 교통, 일반토목, 산업, 기타건설)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적용을 위해서는 GDP 디플레이터 적용 불가 사유와 더불어 공사비 지수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 근거자료가 필요함. 

건설투자 GDP Deflator
연도 비용 보정지수 연도 비용 보정지수 연도 비용 보정지수
2020 100 2020/Q4 101.331 2023/Q1 118.636

2015/Q4 90.599 2021/Q1 103.036 2023/Q2 118.522
2016/Q4 91.612 2021/Q2 106.009 2023/Q3 122.152
2017/Q4 94.961 2021/Q3 111.124 2023/Q4 122.391
2018/Q4 97.701 2021/Q4 113.434 2024/Q1 121.833
2019/Q4 99.99 2022/Q1 113.769 2024/Q2 120.186
2020/Q1 99.156 2022/Q2 115.623 2024/Q3 123.441
2020/Q2 98.556 2022/Q3 118.375 2024/Q4 (123.683)1)

2020/Q3 100.883 2022/Q4 120.062

주: 현재 2024/Q4 비공시된 관계로 추세 활용 자체 추정. 향후 2024/Q4 발표 시 공표자료 사용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건설투자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표 1-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연간 및 분기별)

재심사 대상 관련 토지보상비 인플레이션 적용 필요시

❍ 단, 손실보상비(토지보상비) 및 물가상승분(공사비) 증액분은 앞서의 30%에 포함하지 

않음. 이때, 토지보상비 상승분은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공사비 등 관련 물가상승분 증액분은 GDP디플레이터 및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여 추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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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산정 대상 항목: 총사업비 및 운영비

1) 총사업비 정의

❍ 행안부 매뉴얼(2025)은 총사업비를 토지 취득 관련 토지보상비(사업관청의 부지 

소유권 보유 사항 관계없음), 공사비, 설계/감리/부대비, 예비비 등으로 정의. 

- 총사업비 산정 관련하여 토지보상비는 부지 면적 대비 ㎡당 단가, 공사비는 취득 

연면적(지하층 포함) 대비 ㎡당 단가, 설계/감리/부대비는 법적 요율 등에 맞춰 

책정하는 기준을 기술함. 

❍ 공사비 중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비는 필요 시 계상함.

- 2020년부터 1천㎡ 이상, 2023년부터 5백㎡ 이상 공공건축물은 모두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최소 5등급 이상 확보 필요)임.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2020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위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단가 산정 중.

- 제로에너지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에너지자립률 20~40% 건축물

- 만약,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 건물 및 기준 대비 강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별도로 설비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계상. 

❍ 보상비 산정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생 시 포함

❍ 운영설비비(공연장 무대장치 설치비 등) 및 철거비는 발생 시 포함해야 함.

❍ 예비비는 예비비 외 모든 항목의 비용 합산 값에 10%를 적용하여 산정. 단,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는 예비비 산정에서 제외함.

총사업비 = 공사비 + (토지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운영설비비) +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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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총사업비

공사비

토목

건축

가계

전기 등

철거비(필요 시)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필요 시)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기타 보상비 

설계/감리/부대비
(시설부대경비)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필요 시) 운영설비비(필요 시)

예비비 예비비

〔표 1-2〕 비용의 구성 체계

2)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예산 수립상 총사업비 정의

❍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예산 수립상 총사업비 정의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 여기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다루는 총사업비 기준을 

의미함. 경제성 분석은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분석 

수행 시 적용되는 비용 기준임. 예산 수립상은 투자심사 절차 이행 후 예산 부서에 

사업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집행을 위해 세우는 예산 금액을 의미함. 

❍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예산 수립상 총사업비 정의는 아래 표와 같음. 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는 일반론이며, 사안에 따르게 예외 발생 가능함.

❍ 투자심사 시, 토지보상비에서 사업관청이 소유하며 기존과 동일 목적으로 사업 시행 

시 토지가를 미반영함. 그러나, 기존 목적과 불합치 시 공시지가, 국공유지 시 감정가를, 

민간 소유는 시세를 고려한 비용을 책정해야 함.

❍ 경제성 분석 수행 시, 토지보상비에서 사업관청이 소유한다면 목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곱하여 책정하거나 토지감정을 받아 책정함. 사업관청 외 

국공유지 시 감정가를, 민간 소유 토지 시 시세를 고려한 비용을 책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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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수립 시, 사업관청이 토지 소유자이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 없음. 그러나, 국공유지 

매입 시 감정가를, 민간 소유 토지 매입 시 시세를 고려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함.

3) 공사비 산정 우선순위

❍ 총사업비 항목 중 공사비 산정 관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 우선순위를 설정함.

❍ 첫째, 실시설계 적산 가격. 실시설계로 도출된 공사비가 있을 시 이를 인플레이션 

보정하여 적용함. 실시설계로 도출된 적산 가격은 정확도가 높으며 예비비 산정 

제외 가능(행안부 매뉴얼(2024)).

❍ 둘째, 유사사례 적용. 발주청(사업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기능 규모가 

유사한 사양의 사례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를 적용함. 단, 적용하는 단가가 비용산정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단가이며, 양자를 비교할 시 차이가 다소 발생한다면 유사사

례 데이터 적용 사유를 의뢰서에 별도 기재 필요함.

- 여기서 유사사례와 비교 적용하는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단가의 범위는 최소~최대 

범위로 제공된 단가는 그 범위, 만약 평균값으로 제시된 경우는 평균 대비 ±20%로 

간주(RSMeans(2012), Construction Business Owner).

❍ 셋째, 만약 유사사례 적용이 어렵다면 본 연구의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단가 데이터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함.

분류

토지보상비 공사비, 설계/감리/부대비

사업관청 소유 사업관청 외

순공사비 VAT기존 목적 
동일

기존 상이 국공유지 민간

투자심사 × 공시지가

감정가
보상가

(감정가)

○ ○

경제성 분석 감정가(공시지가×배율) ○ ×

예산 수립 상 × × ○ ○

주: 상기 표는 일반적 사항이며,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고려 필요할 수 있음

〔표 1-3〕 비용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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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사비 산정 우선순위

4) 운영비

❍ “운영비”는 프로그램 구성 수준 등에 따라 동종 사업 형태라 할지라도 차이가 클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비 산정 방안에 대해 약식으로 기술함. 절차는 

공사비 산정 우선순위와 동일함.

❍ 운영비 중 하드웨어적 자산의 자산 수선유지비는 실시설계 시 도출된 수선유지비를 

적용할 수 있음. 불가하면, 유사 사례와 본 연구의 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음. 

유사사례 미확보 시 본 연구의 제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10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5.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용한 참고 데이터

❍ 본 연구는 건축사업 부문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관련 조달청 및 한국조달연구원(실적단

가 등 및 나라장터 입찰 정보) 및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실적 단가 등), 인천광역

시 자료,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 등을 활용함.

❍ 토목사업 부문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관련 국토교통부(도로업무편람), 인천광역시 

자료, 조달청 및 한국조달연구원(실적단가 등 및 나라장터 입찰 정보)를 활용함.

❍ 참고로 인천광역시 자료는 市재정관리담당관실의 협조로 지방재정투자심사(투심) 

의뢰부서에 자료 취합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 취합 대상 기간은 

투심 통과연도 기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임. 취합데이터는 투심 통과된 사업의 

실시설계로 도출되어 확정된 가격임.

사업유형 실적자료 발표기관

토목사업
도로, 철도,
단지(부지),

항만(어항) 등

• 2018~2023년 인천시 투자심사 통과 사업의 실시설
계 도출 공사비 예정가액

•국토교통부(2023)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
비 산출 가이드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2024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서울특별시 SH공사(2012). 택지 및 도시개발 분야 

조경설계 용역비 산정기준(안) 
•한국개발연구원(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

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한국건설자원협회(2025).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

간처리단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5조 

건축사업
청사, 주차장,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 2018~2023년 인천시 투자심사 통과 사업의 실시설
계 도출 공사비 예정가액(연구진 취합)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

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주로 참고함

〔그림 1-2〕 사업의 유형별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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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 본 비용산정 가이드라인의 적용단가는 2024년 12월 말로 제시됨.

❍ 비용의 적용단가는 투자심사 의뢰 단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비용/용량법(원/㎡) 

개념으로 공사 종류별로 체적, 면적 연장 등의 단가를 제시함. 

- 공사비는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 비용산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단가를 이용하여 산정. 단, 인근 지역 동일 목적 건축물 실사례 사업비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사례에서 도출된 단가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부서에서 비용산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단가보다 신뢰도가 높은 단가(실시설

계 반영 등)를 활용하는 경우 단가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의뢰서에 제시해야 

함.

❍ 보상비에서 토지매입비는 기회비용 개념으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

는 등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함. 그러나, 

기존 목적과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반영 불필요함.

❍ 건축부문에서 녹색건축공사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비용 등은 모두 제시된 건축 공사단

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은 불필요함.

❍ 2020년부터 1천㎡ 이상, 2023년부터 5백㎡ 이상 공공건축물은 모두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최소 5등급 이상 확보 필요)임.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2020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위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단가 산정 중.

- 근거: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제로에너지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에너지자립률 20~40% 건축물

- 만약, 4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이와 같은 설비 구입 

및 설치를 위한 별도 사업비 계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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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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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제2장

1. 기본사항

❍ 본 장에서는 총사업비 항목 중 보상비를 다룸.

❍ 보상비는 크게 토지 그 자체의 가격인 직접보상비와 토지 위에 공작물이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간접보상비로 구성됨. 

❍ 직접보상비 산출은 소유권 구분과 점유 형태를 적용함. 여기서 소유권 구분이란 

사업관청의 소유권 확보 유무 등을 의미하며, 물건 형태란 나대지, 건물, 지상권, 

지하권 등 소유권 확보 대상 형태를 의미함.

❍ 간접보상비는 민간 및 타 사업관청으로부터 토지 매입 필요시 산정되는 금액임. 

매입 대상이 대지면서 대지 위에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 지장물 보상이 적용될 수 

있음. 대상인 토지 위에 어떤 지장물이 있는가에 따라 지장물 보상비가 결정됨. 

❍ 아래에 보상비 산정 구체적 방안을 기술함.

토지보상비
직접보상비
(토지 등)

간접보상비
(지장물 보상)＝ ＋

↑ ↑ ↑ ↑

소유권
구분

물건
형태

감정평가
여부

지장물
종류

〔그림 2-1〕 토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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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보상비(토지 등)

1) 매입(민간 또는 타 관청)

❍ 직접보상비는 “소유권 구분”과 “물건 형태”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유권 구분 적용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음.

직접보상비 = 소유권 구분 × 물건 형태

〔그림 2-2〕 토지보상비 중 소유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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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구분은 크게 신규 부지 매입 또는 기존 소유 부지 활용으로 나뉨. 

❍ 신규 부지 매입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매입하거나 타 사업관청으로부터 부지 

매입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토지보상법」(민간으로부터 매입), 「국유재산법」(국

가로부터 매입), 「공유재산법」(지자체로부터 매입)과 관련됨. 

- 토지보상법: 민간부지 매입 시 적용 가능함. 원칙상(「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 또는 재결 수용 취득 가능함.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매입 시 적용 가능함. 원칙상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함. 

❍ 감정평가액 산정 가능 시 감정평가액으로 직접보상비 산정함. 

-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지구에 

편입될 전체 토지와 기타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 탁상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 또는 감정평가비용 확보 불가 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감정평가로 정식감정 이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평가 방법이며, 건축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 감정평가액 산정 불가 시 “주변 보상자료 적용”를 적용하거나 “공시지가×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주변 보상자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거래사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나 

토지의 환경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여 적절한 사례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음. 

- 이를 위해, 민간 공개프로그램인 랜드북(www.landbook.net) 또는 땅야

(www.ddangyta.com) 등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위 소프트웨어로 도출된 토지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는 힘듦. 다만, 인근 거래사례를 기반하여 토지가를 산정하므로 

일정 참고치로 활용할 수는 있음.

❍ KDI PIMAC은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산정 보상비 추정 시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공시지가 × 배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상비를 산정함. 이 방법에서 핵심은 

배율임. 2021년판(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를 참조할 수 있음.

- 보상비 = 공시지가 × 지역별 배율(지역의 용도지역 배율과 이용상황 배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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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방법론은 예비타당성에서 활용하고 있어 공신력 확보 가능함. 그러나, 공시지가가 

정책에 의해 시장 반영율이 결정되는 점, 그리고 보상 배율이 획일화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본 방법론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거래사례 및 공시지가 배율 적용 방안 및 적용 예시임. 

주변 보상사례 적용 예시

자료(출처): 랜드북 홈페이지(https://www.landbook.net/)(검색일: 2025.01.07.)

공시지가 × 배율

자료(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21). 「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배율 개정 연구」

사례 적용

1. 사례 적용: 24백만원/㎡
2. 공시지가 적용:
- 주소: 인천 서구 청라동 162-21,면적: 2,252.2m², 용도지역: 상업, 이용상황: 상업용
- 2024년 공시지가: 4.57백만원/m²
- 4.6백만원/m² × 1.565(용도지역(상업), 이용상황(상업) 평균) = 7백만원/m²

〔그림 2-3〕 토지보상비 산정 관련 거래사례 및 보상배율 적용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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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소유

❍ 사업관청이 소유하는 부지에 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적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 부지에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주에 기존 소유 토지 관련 가상의 보상비를 책정함.

❍ 기존 소유는 “종전부지 외 관청 소유지 및 건물”과 “종전부지”로 구분됨. 여기서, 

건구조물 건립 사업이 현 부지 내에서 수행될 시 그 기반이 되는 토지를 “종전부지”, 

건립 사업이 신규 부지 또는 타 부지에서 수행될 경우는 “종전부지 외”로 구분함.

- 30년이 넘은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후 그 부지에 신축 시, 그 부지를 

“종전부지”로 간주. 만약, 신축을 타 부지에 하면 그 부지는 “종전부지 외”로 봄.

❍ 우선, “종전부지 외 관청 소유지 및 건물”이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면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 시(평가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신규 매입금액 책정과 

동일하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 불가 시 주변 보상자료(거래사례) 또는 공시지가 

배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 만약 기존 관청 소유부지면 공시지가를 적용함

❍ “종전부지”에 기존과 상이한 용도의 건물 등을 건립 시 그 부지의 공시지가를 직접보상

비로 간주함.

- 기존 동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동사무소 건물 철거 후 체육센터 건립 시 토지가 

해당지자체 소유면 토지보상비로서 공시지가 적용

❍ 만약, 종전부지에 기존과 동일한 목적의 건물을 증축, 신축, 개축하는 경우 보상비 

미적용함.

- 시청사 부지 내에 시청 별관 건축(수평증축) 또는 동사무소 부지 내 기존 동사무소 

철거 후 크기가 넓어진 행정복지센터(현재의 동사무소 역할) 건립 등.

❍ 해당사업을 추진하나 건물의 종류가 기존과 상이한 경우 그 부지의 공시지가를 

직접보상비로 간주함.

- 만약, 종전부지 내 기존 사업 목적과 동일하다면 새로이 지을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보상비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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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형태

❍ 물건 형태는 크게 나대지, 건물, 지상권, 지하권으로 구성됨.

❍ 나대지는 사업관청에서 확보하는 일반적 대지 소유권을 의미함. 

❍ 건물은 사업관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지에서 신축 사업 등이 아닌, 건물 내의 

일부 공간을 점유하여 수행되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연수구 갯벌타워 내 해양 

드론 시험장 테스트베드 구축 센터 사업 등으로 볼 수 있음.

- 전술한 소유권 구분에서 정의한 보상비 산정 방안에 건물 내 점유 공간 크기 비율 

등을 곱하여 직접 보상비를 산정함.

- 만약, 민간 건물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기간 중 임대 시 인근 시장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발생 임대료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지상권과 지하권은 흔치 않으나 고려해야 함. 

- 예시로, 지상권은 민관공동개발에서 민간이 개발/수익/사용하고 특정기간 이후 건물

을 관청에 반납하게 될 때 고려될 수 있음. 

- 지하권은 지하철역 및 지하터널 건립 시 하부 공간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용 

필요 시 고려될 수 있음. 

- 지상권과 지하권은 사업관청과 지상권/지하권 설정자 간 “권리 획득 합의금”, “감정평

가 금액” 등을 비교하여 최대값 기준으로 직접보상비 산정 가능함.

- 서울연구원(2019)의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라 지하권

에 대해서는 소유권 종류 금액에 저해율을 적용도 고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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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직접보상비 중 물건 형태

심도(m)
토지이용 현황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 임야

0~5 미만 0.150 0.100 0.100 0.150 0.100

5~10 미만 0.131 0.086 0.083 0.125 0.075

10~15 미만 0.113 0.071 0.067 0.100 0.050

15~20 미만 0.094 0.057 0.050 0.075 0.025

20~25 미만 0.075 0.043 0.033 0.050 -

25~30 미만 0.056 0.029 0.017 0.025 -

30~35 미만 0.038 0.014 - - -

35~40 미만 0.019 - - - -

자료(출처): 서울연구원(2019).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5 도로·주차장·보행시설

〔표 2-1〕 지하 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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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보상비(지장물 보상)

❍ 간접보상비는 직접보상비 중 소유권 구분에서 매입(민간 또는 타 관청)과 관련됨.

❍ 매입 대상 토지 위에 지장물 있을 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간접보상비 책정이 필요하며, 

보상가액은 매입대지의 종류와 지장물의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 단, 이러한 세부적 사항에 따른 보상비 산정은 감정평가로만 가능함. 만약, 감정평가 

불가 시 대안으로 KDI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그림 2-5〕 간접보상비(지장물 보상)

❍ KDI 지침 준용 시, 아래의 보상 배율을 직접보상비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인 경우 산정된 직접보상비에 20%를 적용하여 

지장물 보상비를 산정하는 방식임. 

- 다만, 지장물 보상은 토지마다 이용현황이 다르므로 보상 시 첨예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 엇갈리는 부분이므로 KDI 방법은 참고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선형사업 배율 면형 사업 배율 특정 사업 배율

도로 20% 택지개발 25% 교육/학예 10%

철도 20% 산업단지 25% 광장 20%

전기통신 5% 관광단지 20% 주차장 등 20%

하천/치수 25% 공항 20% 문화시설 25%

상하수도 10% 항만 20% 폐기물시설 등 5%

국방/군사 25% 보건시설 5%

공원 15% 공공청사 5%

댐 15%

자료(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6).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표 2-2〕 사업 특성별 보상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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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공사비

제3장

1. 기본사항

❍ 건축 시설(용도)별 공사비 적용단가 기준시점은 2024년 말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

여 수록함. 공사 종류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등)로 공사비를 구분하는 

경우를 위하여 공사 종류별 비율을 별도로 제시함.

2. 적용 절차(적용의 우선순위)

❍ 건축사업 공사비 적용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1) 실시설계 단가 확보 시 우선 적용함. 2) 실시설계 단가 미확보 시 유사 사례를 

비교하여 적합한 사례의 공사비 단가 적용. 단, 건축공사는 지하층 수/ 지상층 수/ 

지반조성공사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의 규모 및 성격 검토 

필요. 3) 실시설계 단가 및 유사사례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본 장의 인천시 평균가 

사용(인천시 사례가 없다면 후술의 서울시 단가 참조 가능)

〔그림 3-1〕 건축사업 공사비 적용 절차(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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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업의 공사비 단가(주차장 외)

동청사 공사비 단가

❍ 동청사 인천광역시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보).

❍ 지하층 유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연면적 규모 등으로 단가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동청사 공사비 사례를 참고하여 단가 산정도 가능함.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011 2,796 3,270 3,253 2,956 3,748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 동청사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2/지상4 989 592 2,905 1,987 918 3,082 

2 지하1/지상4 1,142 600 2,886 2,596 290 3,112 

3 지하1/지상5 998 597 2,885 2,084 801 3,270 

4 지하1/지상5 1,554 577 2,243 2,083 160 2,860 

5 지하1/지상4 3,009 819 4,611 2,955 1,656 2,796 

6 지상4 3,758 926 2,906 2,906 - 3,099 

7 지하1/지상5 1,157 643 2,975 2,118 857 2,860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2〕 인천광역시 동청사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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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공사비 단가

❍ 체육시설의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과 도서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 

❍ 수영장, 실내 클라이밍 유무 등 체육시설 내의 기능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 단가와 더불어 아래의 공사비 사례를 참고하여 단가 산정 필요함. 

사례의 비고에 사례별 주요 체육시설 기능을 적시함.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547
(3,833)

3,097
(3,433)

4,042
(4,233)

3,979 - 3,889

주1: (     )는 도서지역 금액임

주2: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3〕 체육시설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2 2,963 1,743 2,971 2,736 235 4,042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 등

2 지하1/지상3 1,884 837 1,969 1,781 188 3,097

헬스장, 탁구장, 
실내클라이밍, 

공동주방, 
동아리연습실, 
공영주차장 등

3 지상3 242,485 1,755 3,332 3,332 
       
       

- 
 3,584

축구장 2면,
클럽하우스

(숙소, 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4 지하2/지상3 1,952 1,355 4,820 2,469 2,350 3,247

수영장, 
교육프로그램실,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등

5 지하1/지상4 1,410 984 3,521 2,853 667 3,764
수영장,헬스장,
교육프로그램실, 
실내체육관 등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4〕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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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상3 3,613 1424 2,326 2326 - 4,233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실, 
열람실, 어린이실내놀이터, 

동아리실 등
임야에 토목공사 시행

2
지하1/
지상2

12,758 1313 1,743 1535 208 3,433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실, 

도서자료실, 영상실,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등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5〕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공사비 사례_도서

노유자시설(청소년/문화수련시설) 공사비 단가

❍ 노유자시설의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과 도서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 노유자시설

의 경우 특이 장비 설치 등의 특수 목적시설이기보다는 이용자에게 공간 제공 목적이 

크므로 시설별 단가 차이가 현격히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133
(4,512)

2,975
(3,920)

3,311
(5,104)

3,421 2,944 3,618

주: (     )는 도서지역 금액임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6〕 노유자시설(청소년/문화수련시설)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4 2,003 800 2,748 2,325 423 3,311 청소년문화의집

2 지하1/지상4 830 508  2,104 1,545 559 3,112 평생학습관

3 지하1/지상4 1,444 747 3,432 2,361 1,071 2,975 생활문화센터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7〕 인천광역시 노유자시설(청소년/문화수련시설)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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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2 10,000 1,246 2,411 1,923 488 3,920
복합커뮤니티 
센터(목욕탕, 

골프장)

2 지상2 20,295 889 1,078 1,078 - 5,104
덕적(숙박시설, 

휴양림)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8〕 인천광역시 노유자시설(청소년/문화수련시설) 공사비 사례_도서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공사비 단가

❍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보). 특수기능 제공보다는 강의실 등 공간 제공이 주목적으로써 사례별 단가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이 있음.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417 3,308 3,526 3,139 2,944 4,015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9〕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2/지상4 434 244 1,078 688 391 3,526
어르신건강
문화센터

2 지하1/지상4 1,651 833 3,241 2,638 602 3,308 노인문화센터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0〕 인천광역시 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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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단가

❍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보).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예시: 공립요양원 등))은 사회복지 특수시설로써 

내외부 마감 및 내부 기능 배치 사양에 따라 단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서울시 대비 인천광역시의 단가가 높은데 이는 인천광역시의 요양원 건립 마감재질 

및 특수기능 배치 등에 기인함. 인천시 단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사례 테이블 

비고에 적시된 시설 구비 필요.

- 동청사와 같이 표준적 디자인 적용이 아닌 사안별로 건축계획 상세가 개별적이므로 

인천광역시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데, 있어 타 사업 대비 유의해야 함.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4,326 4,131 4,520 2,361 2,944 3,850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 노인요양시설은 유니트설계, 감염전담구역, 산책데크 등이 설계에 고려될 경우 인천시 단가 반영 가능

〔표 3-11〕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5 2,064 937 2,980 2,804 176 4,520
100병상 내외, 유니트설계

(개인실+공동거실)

2 지상3 4,284 1,257 2,984 2,984 - 4,131
100병상 내외, 

감염전담구역,  산책데크 등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2〕 인천광역시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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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단가

❍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

터 미확보). 

❍ 사례가 1개 데이터이므로 평균 단가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 단가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인천광역시 

단가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947 - - 3,057 2,944 3,868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3〕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3 4,137 736 1,866 1,592 274 3,947

어린이집, 헬스장 
농수산물직판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4〕 인천광역시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사례

복합청사(대형청사) 공사비 단가

❍ 복합청사(대형청사)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

보).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 단가 차이가 미미함.

❍ 인천광역시 사례가 1개 데이터이므로 평균 단가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인천광역시 및 서울시 단가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인천광역시 단가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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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649 - - 2,953 2,956 3,600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5〕 대형청사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4 1,650 862 3,605 2,508 1,097 3,649 복합청사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6〕 인천광역시 대형청사 공사비 사례

도서관 공사비 단가

❍ 도서관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보). 인천광역

시 단가 산정이 1개 사례로 구성되어 샘플 수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음. 다만, 

규모, 비고에 도서관의 기능 등을 적시하여 제시된 적용 가능 환경을 제시함.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3,358 - 3,204 - 4,023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7〕 도서관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3 1,099 637 2,203 1,697 506 3,358 도서관, 돌봄센터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8〕 인천광역시 도서관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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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사무소 공사비 단가

❍ 공공업무사무소(예시: 공원 관리 사무소 등) 인천광역시 내륙지역 평균은 아래와 

같음(도서지역 데이터 미확보).

구분
인천광역시

조달청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평균 최소 최대

단가
(천원/㎡)

2,959 - - 3,277 - 3,852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한국부동산원(2023) 「건물신축단가표」,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19〕 공공업무사무소 공사비 단가 

No.

규모(㎡)
단가

(천원/㎡)
비고

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3층 5,000 397.4 727 727 - 2,959 관리사무소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20〕 공공업무사무소 공사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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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업의 공사비 단가(주차장)

1) 기본사항

❍ 주차장법에 따른 유형, 설치 형태, 운영 형태, 요금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

구분 유형 구분 설치 형태 운영 형태 요금 형태

노상

주차장
도로

공용

주차장

무료

주차장

주차장
노외

주차장

지상

중심형

부설

주차장

지하

중심형

전용

주차장

유료

주차장

주1: 지상 중심형 주차장은 지상 평면 또는 지상 평면과 지상 구조물로 이루어진 주차장을 말함

주2: 지하 중심형은 지상 평면과 지하 구조물로 이루어진 주차장을 말함

주3: 지상 및 지하 중심형 주차장은 주차시설의 구조에 따라 자주식(건물식)과 기계식으로 구분됨

〔그림 3-2〕 주차장의 구분

❍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주차장 사업은 공용 주차장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노외주차장의 건설 형태는 지상 건축물 중심형, 지하 건축물 중심형으로 구분됨.

- 주차장 사업의 건설비용은 상기 건설 형태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건설 형태에 따라 아래의 〔표 3-21〕와 같이 구분함

구분 내용

지상 건축물 중심형 주차장 시설이 지상층에 위치하고, 지하층 일부가 포함되는 형태의 주차장

지하 건축물 중심형 주차장 시설이 지하층에 밀집되고, 지상층은 공원 등으로 이루진 형태의 주차장 

〔표 3-21〕 주차장의 건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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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상 건축물 중심형

지하 건축물 중심형

〔그림 3-3〕 주차장 건설 형태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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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면적 당 공사비 단가

❍ 지하 및 타워 평균, 지하, 타워 등으로 나눠 주차장 공사비 단가 및 공정별 공사비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함.

❍ 지하3층 이상 주차장(지상 공원화)은 아래표의 지하2 주차시설 단가를 지하3층 

이상 타워주차장은 아래표의 지하2+타워 주차시설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구분

인천광역시
(천원/㎡)

서울시
(천원/㎡)

평균 최소 최대 환승센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상평면 402 207 953 - -

지상타워 1,458 1,170 1,725 

3,132 2,964

지하1 1,751 1,577 1,925 

지하1+타워 2,223 1,388 3,059 

지하2 2,703 - -

지하2+타워 2,774 2,752 2,796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22〕 주차시설 공사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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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규모(㎡)
단가

(천원/㎡)층 구조 대지면적
건축
면적

주차
면수

연면적

전체 지상 지하

1 지하1+지상3 14,127 686 80 2,161 1,908 252 3,059 

2 지평 4,971 0 164 0 0 0 207 

3 지평 8,000 0 181 0 0 0 953 

4 지평 4,737 0 121 0 0 0 233 

5 지하2+지상1 4,285 139 81 3,170 988 2,181 2,796 

6 지평 4,205 0 104 0 0 0 385 

7 지하1 7,999 0 423 3,370 0 3,370 1,577 

8 지상2 2,306 1,344 113 2,902 2,849 53 1,519 

9 지하1 5,727 2,173 151 5,904 177 5,727 1,925 

10 지평 3,459 0 89 0 0 0 233 

11 지하1+지상4 1,689 1,295 116 5,888 4,639 1,249 1,388 

12 지하2+지상2 1,409 356 95 2,852 620 2,233 2,752 

13 지상3 1,925 1,151 109 3,337 0 0 1,321 

14 지상5 2,100 1,390 151 5,692 0 0 1,493 

15 지상3 1,878 1,373 117 4,087 0 0 1,725 

16 지상2 2,174 1,486 126 2,938 2,938 0 1,523 

17 지상3 4,420 2,865 362 8,465 8,465 0 1,170 

18 지하2 5,597 5,597 294 10,398 0 10,398 2,703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3-23〕 인천광역시 주차장 사례



38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5. 건축공사 비율 적용

❍ 공사비의 공정별 필요 금액 산정이 요구될 시 아래에 제시된 표를 활용함.

❍ 이용 방법은 건축 전문가가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아래에 제시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토목/조경) 공사비의 비율을 대입하여 산정함.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4.13 8.88 10.79 6.62 5.56 13.68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4〕 대형청사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1.29 2.42 3.47 1.71 1.65 8.35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5〕 동청사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8.32 7.50 8.87 3.80 6.97 13.31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6〕 전시, 박물관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2.98 6.79 7.50 2.92 5.86 16.55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7〕 문화예술회관, 문화집회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7.02 6.52 7.80 3.47 4.33 12.58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8〕 도서관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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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6.69 6.58 7.87 3.58 5.55 8.91

종합사회복지관 55.73 8.22 10.31 4.51 6.79 11.85

장애인복지관 62.53 5.31 6.27 2.40 3.85 7.14

노인복지센터 57.42 5.20 5.63 2.79 4.40 6.31

노인요양시설 54.50 4.17 5.22 2.90 5.57 4.89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29〕 복지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2.35 9.21 11.72 4.78 5.10 16.29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0〕 연구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7.66 7.46 7.20 2.70 4.48 10.50

체육관(체육센터) 57.70 7.49 7.27 2.73 4.49 10.76

배드민턴장 55.96 6.74 5.35 1.88 4.32 3.73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1〕 운동(체육)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7.84 8.20 9.13 3.79 6.00 11.38

육아 / 보육 / 키즈 60.12 6.86 9.92 3.83 8.01 11.27

어린이집 57.37 9.76 9.81 3.80 6.90 12.36

청소년/문화수련시설 58.71 6.30 8.96 4.31 4.81 11.01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2〕 노유자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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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5.71 7.57 9.90 5.78 5.02 13.35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3〕 공공업무사무소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병원 48.36 14.08 12.36 5.92 7.01 12.28

보건소 58.81 4.20 9.26 5.31 4.57 9.61

3,000㎡ 초과 58.81 5.24 11.58 6.64 5.72 12.01

산모 건강증진센터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4〕 의료시설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공통 57.62 8.03 11.11 4.94 5.11 12.46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5〕 대학교·교육센터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지하 및 타워 평균 48.94 1.90 5.82 3.33 6.67 33.33

지하 20.54 1.07 1.49 1.05 2.44 73.42

타워 54.62 2.07 6.69 3.79 7.52 25.32

주: 부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말함

자료(출처):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표 3-36〕 주차장 공종별 공사비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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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위 면적 당 철거공사비 단가

❍ 기존건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단가를 이용하여 철거비를 산정하여 제시함.

구분 철거비 철거 설계비 비고

6층 이상 102.2 4.8 

3층 ~ 5층 97.8 4.6 

2층 이하 92.2 4.3 

평 균 97.9 4.6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37〕 기존건물 철거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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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첨] 신축/증축 단위 면적 당 공사비 단가(서울시 사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의 단가를 2024년 12월

로 보정한 값을 아래 표에 제시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600 3,269 -

3,000㎡ 미만 3,708 3,385 3,027

3,000㎡~4,000㎡ 3,583 3,252 -

4,000㎡~10,000㎡ 3,539 3,221 -

10,000㎡ 초과 3,445 3,111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38〕 대형청사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748 3,440 -

1,500㎡ 미만 3,857 3,552 3,352

1,500㎡~2,000㎡ 3,753 3,508 -

2,000㎡ 초과 3,668 3,393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39〕 동 청사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304 4,302 -

3,000㎡ 미만 4,503 4,504 4,077

3,000㎡~5,000㎡ 4,348 4,388 -

5,000㎡~10,000㎡ 4,284 4,299 -

10,000㎡ 초과 4,229 4,230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0〕 전시, 박물관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제3장 건축사업 공사비 43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532 4,360 -

3,000㎡ 미만 4,691 4,514 3,957

3,000㎡~4,000㎡ 4,637 4,461 -

4,000㎡~10,000㎡ 4,536 4,364 -

10,000㎡ 초과 4,442 4,274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1〕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868 3,552 -

1,000㎡ 미만 4,023 3,692 3,384

1,000㎡~3,000㎡ 3,966 3,639 -

3,000㎡~5,000㎡ 3,864 3,547 -

5,000㎡ 초과 3,809 3,495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2〕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537 3,479 -

1,000㎡ 미만 3,662 3,620 3,173

1,000㎡~3,000㎡ 3,642 3,600 -

3,000㎡~5,000㎡ 3,533 3,493 -

5,000㎡ 초과 3,432 3,392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3〕 장애인복지관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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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015 3,684 -

2,000㎡ 미만 4,152 3,760 3,460

2,000㎡~5,000㎡ 4,131 3,756 -

5,000㎡~10,000㎡ 4,051 3,688 -

10,000㎡ 초과 3,939 3,573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4〕 노인복지센터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850 3,577 -

2,000㎡ 미만 3,913 3,756 3,326

2,000㎡~5,000㎡ 3,836 3,683 -

5,000㎡~10,000㎡ 3,727 3,577 -

10,000㎡ 초과 3,613 3,469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5〕 노인요양시설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023 3,692 -

1,500㎡ 미만 4,120 3,815 3,345

1,500㎡~2,000㎡ 4,086 3,783 -

2,000㎡~6,000㎡ 4,018 3,704 -

6,000㎡ 초과 3,903 3,619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6〕 도서관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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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830 4,623 -

10,000㎡ 미만 4,974 4,776 4,376

10,000㎡~15,000㎡ 4,819 4,626 -

15,000㎡~20,000㎡ 4,704 4,564 -

20,000㎡ 초과 4,685 4,496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7〕 연구시설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889 3,975 -

3,500㎡ 미만 4,016 4,035 3,624

3,500㎡~5,000㎡ 3,980 4,022 -

5,000㎡~10,000㎡ 3,896 3,980 -

10,000㎡ 초과 3,808 3,934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8〕 체육관(체육센터)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2,780 2,470 -

500㎡ 미만 2,788 2,544 2,275

500㎡~1,000㎡ 2,781 2,477 -

1,000㎡ 초과 2,776 2,456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49〕 배드민턴장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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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079 3,595 -

5,000㎡ 미만 4,223 3,737 3,389

5,000㎡~8,000㎡ 4,155 3,677 -

8,000㎡~10,000㎡ 4,057 3,577 -

10,000㎡ 초과 3,999 3,553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0〕 육아·보육·키즈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451 3,312 -

200㎡ 미만 3,554 3,412 3,127

200㎡~400㎡ 3,453 3,315 -

400㎡ 초과 3,400 3,265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1〕 경로당·노인정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150 3,970 -

200㎡ 미만 4,224 4,042 3,704

200㎡~400㎡ 4,153 3,972 -

400㎡ 초과 4,028 3,851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2〕 주민 공동 이용시설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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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391 3,982 -

500㎡ 미만 4,546 4,121 3,778

500㎡~800㎡ 4,523 4,102 -

800㎡~1,000㎡ 4,395 3,986 -

1,000㎡ 초과 4,258 3,862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3〕 어린이집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618 3,421 -

1,500㎡ 미만 3,737 3,541 3,182

1,500㎡~2,000㎡ 3,735 3,534 -

2,000㎡~6,000㎡ 3,562 3,425 -

6,000㎡ 초과 3,503 3,352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4〕 청소년·문화수련시설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852 3,599 -

500㎡ 미만 4,190 3,865 3,458

500㎡~1,500㎡ 4,081 3,753 -

1,500㎡~5,000㎡ 3,839 3,580 -

5,000㎡ 초과 3,761 3,515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5〕 공공업무사무소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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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663 4,478 -

10,000㎡ 미만 4,851 4,657 4,269

10,000㎡~30,000㎡ 4,673 4,486 -

30,000㎡~50,000㎡ 4,569 4,386 -

50,000㎡ 초과 4,537 4,318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6〕 병원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524 3,384 -

1,000㎡ 미만 3,591 3,448 3,161

1,000㎡~2,000㎡ 3,588 3,444 -

2,000㎡~3,000㎡ 3,520 3,379 -

3,000㎡ 초과 3,420 3,282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7〕 보건소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4,494 4,174 -

1,000㎡ 미만 4,606 4,280 3,923

1,000㎡~3,000㎡ 4,581 4,257 -

3,000㎡~5,000㎡ 4,484 4,165 -

5,000㎡ 초과 4,360 4,049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8〕 산모 건강증진센터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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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공통 3,126 3,130 -

5,000㎡ 미만 3,198 3,225 2,919

5,000㎡~10,000㎡ 3,120 3,133 -

10,000㎡~20,000㎡ 3,055 3,090 -

20,000㎡ 초과 3,041 3,085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59〕 대학교·교육센터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수평 수직 비고

공통 2,890 2,563 -

지상 3,003 2,662 2,440 

지하 2,946 2,611 -

타워 2,873 2,548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60〕 환승센터, 주차장 전용 공사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수평 수직 비고

공통 2,735 2,570 -

지상 2,821 2,653 2,429 

지하 2,788 2,621 -

타워 2,737 2,573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서울특별시(2024).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3-61〕 공영주차장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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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사업 공사비

제4장

1. 기본사항

❍ 도로(평면도로,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주택/산업단지 조성, 공원, 파크골프장 

등의 면적 당 단가를 제공함. 

❍ 공사비 적용단가 기준시점은 2024년 말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수록함.

❍ 건축과 다르게 토목사업은 개별 사업마다 사업환경이 모두 상이하므로 표준화된 

단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절토 및 성토, 연약지반 강화, 특수 지질 구조 

접합 등으로 토공 비용 예측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제시된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

2. 적용 절차

❍ 사업별 적용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도로(평면도로,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 →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가능 

시(국토부 단가 적용) →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불가 시(유사사례 적용 → 인천광역시 

단가 및 LH/국토부/조달청 단가 비교 적용)

- 단지(주택/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 LH단가

- 공원 조성: 실시설계 → 인천광역시 사례 단가 → SH단가

-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 인천광역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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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토목사업 공사비 적용 절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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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조성사업 공사비 산정

1) 공사비 약식 추정 개략 방법론

❍ 도로(평면도로, 교량, 터널 등)의 공사비 산정 관련 실시설계 완료되어 견적금액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적용함. 만약, 실시설계 바탕의 공사비 추정되지 않을 때 

약식으로 아래 그림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현황조사 및 분석 후 도로의 평면 구간(평면 도로, 교량, 터널의 각각 연장 등)별 

사업규모를 설정함. 

개별시설물 개소

⧭

토공 연장 터널 연장 토공 연장 교량 연장 토공 연장

전체 연장

〔그림 4-2〕 평면적 연장 산출개요

❍ 이후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가능 여부에 따라 국토부 단가, 또는 인천광역시/LH/조달

청/국토부 단가 등을 적용할지 결정함.

- 구간별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의 수량 확인 가능하다면 국토부 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천광역시 단가 등을 적용함.

❍ 국토부 단가 적용 시 구간별 상세 수량 파악 후 국토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함. 인천광역시 단가 등을 적용 시 구간별 면적(㎡) 및 차로/연장 등을 파악 

후 인천광역시 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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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도로 조성사업 공사비 산정 절차 (적용의 우선순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일부 수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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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내용

고속도로 정의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

일반도로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

일반
도로 
유형

주 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보조 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자료(출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표 4-1〕 도로의 유형 및 기능

❍ 도로는 교통 중심의 도로와 생활 중심의 가로로 구분됨. 아래 그림은 사업주무부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및 가로에 대한 유형을 표시함. 

구분 내용

도로

가로

〔그림 4-4〕 도로 및 가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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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 가로

주

간선도로

국가의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시ㆍ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

간선도로

① 주 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

② 주 간선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가 다소 짧으

며, 간선기능이 다소 약한 도로

③ 군(郡) 상호간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

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

로

집산도로

① 보조간선도로를 보완하는 도로

② 군 내부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③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받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짐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하여 근린 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

로

국지도로

① 군도 중 집산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② 도로와 농어촌도로 등 기능이 매우 낮은 

도로로 군 내에 위치한 주거 단위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주: 가로에 대한은 기능은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도로는 기능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과거 관련법 및 관련 기준을 인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임.

〔표 4-2〕 도로 및 가로의 유형별 기능 비교

❍ 이와 같은 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의 시설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토부령 제1360호(2024.07.10.))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세부 사항을 후술함.

시설
기준

설계 속도 기존 또는 주변 도로에 비하여 높아진 설계속도

횡단 구성 통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로용량 제공 

〔표 4-3〕 도로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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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속도

❍ 정하여진 도로 유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설계속도는 사업노선의 비용 규모를 결정하

는 실질적인 잣대가 되므로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함.

❍ 한편,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근거하여 적용함.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h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h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h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h)

비고지방 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1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자료(출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표 4-4〕 도로의 기능별 설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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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구성

❍ 도로의 횡단 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도로 교통의 주행성과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고, 높은 설계속도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일정 폭 이상으로 설계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비용이 초과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상실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차로 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에 

대해 검토하고 적정 폭을 설정해야 함.

① 차로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③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m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m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 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h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
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m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m)

비고
지방 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
도로

설계속도
(㎞/시간)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지방도의 
일반 영역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자료(출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표 4-5〕 도로의 최소 차로 폭



제4장 토목사업 공사비 61

❍ 차로 분리를 위해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함.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해야 함.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름.

설계속도(㎞/시간)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 도로

100 이상 3.0 2.0 2.0

100 미만 1.5 1.0 1.0

자료(출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표 4-6〕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m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h 미만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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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길어깨

❍ 길어깨는 차로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로 구분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 차로 또는 변속 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일방통행 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m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m의 간격으로 비상 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h 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h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한다.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로의 구분
차로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m)

지방 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일반
도로

설계속도
(㎞/hr)

100 이상 3.00 2.00 2.00
80 이상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도로의 구분
일방통행도로 등 차로 왼쪽 길어깨의 최소폭(m)

지방 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일반
도로

설계속도
(㎞/hr)

100 이상 1.00 0.75
80 이상 100 미만 0.75 0.75

80 미만 0.50 0.50

자료(출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표 4-7〕 차도 길어깨의 최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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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공사비 산정 단가

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가능 시 국토부 단가

❍ 평면도에서 공사 형태별 연장 및 개별시설물의 수로 구한 수량 식별 가능 시 아래의 

포괄적 적용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 추정 가능함.

- 단 공사 지역 관련 사항은 고려되지 않음. 이러한 점은 보정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아래 제시된 공사비에는 대규모 사면보강 및 연약지반처리 비용이 포함되

지 않았으므로 현장 조건이 불리할 경우 비용을 별도 반영 필요할 수 있음.

구분 단위 단가 금액

1. 토공

깍기

토사 대규모 ㎥ 1.24 

리핑 ㎥ 2.15 

발파
일반 ㎥ 10.04 

제어 ㎥ 14.15 

흙운반

토사
불도저 ㎥ 1.01 

덤프트럭 ㎥ 5.20 

리핑
불도저 ㎥ 1.72 

덤프트럭 ㎥ 7.46 

발파
불도저 ㎥ 3.35 

덤프트럭 ㎥ 12.13 

순성토 토사

L=10㎞ ㎥ 16.54 

L=20㎞ ㎥ 23.54 

L=30㎞ ㎥ 30.54 

사토

토사
L=10㎞ ㎥ 7.78 

L=20㎞ ㎥ 13.09 

리핑
L=10㎞ ㎥ 10.83 

L=20㎞ ㎥ 17.14 

발파
L=10㎞ ㎥ 16.03 

L=20㎞ ㎥ 23.99 

쌓기
노상 ㎥ 2.52 

노체 ㎥ 1.93 

연약지반 처리비(필요시) ㎥ 47.28
기타 토공의15~20%

〔표 4-8〕 일반국도 토공구간 세부 공종별 표준공사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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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공

V형 측구 형식-1 h=0.45m m 110.83 

산마루측구 형식-1 m 141.01 

L형 측구
형식-1 h=0.45m m 53.69 

형식-2 H=1.2M m 152.83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384.98 

∮1200 m 496.06 

보강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390.46 

∮1200 m 529.39 

수로암거

2.5×2.5 m 2,233.10 

3.0×3.0 m 2,786.27 

3.5×3.5 m 3,676.91 

통로암거
4.0×4.0 m 4,204.83 

4.5×4.5 m 4,867.51 

암거날개벽

H=2.5m 개소 7,269.37 

H=3.0m 개소 9,600.71 

H=3.5m 개소 11,868.70 

H=4.0m 개소 17,068.94 

H=4.5m 개소 21,642.37 

옹벽 ㎡ 577.39 

기타 배수공의 30~35% 0.00 

3. 포장공

프라임코팅 ㎡ 0.42 

택코팅 ㎡ 0.30 

아스콘기층 T=20cm ㎡ 46.98 

아스콘 중간층 T=6cm ㎡ 13.79 

아스콘표층 T=5cm ㎡ 12.79 

보조기층 T=15cm ㎥ 34.56 

선택층 T=50cm ㎥ 34.52 

콘크리트슬래브 T=30cm ㎡ 30.51 

린콘크리트 T=15cm ㎡ 9.86 

세로줄눈 m 9.35 

가로수축줄눈 m 45.19 

기타 포장공의 15~20% 0.00 

4.환경시설
방음벽 (필요시) 식

방응터널 필요시)
반방음터널 필요시)

5. 부대공 (1+2+3+4)×요율(25~30%) 식

6. 제경비 (1+2+3+4+5)×요율(25~30%) 식

합 계
토공구간 공사비
(1+2+3+4+5)

식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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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상세 수량 산정 불가능 시 인천광역시 단가 등

❍ 인천광역시의 샘플 수가 10여 개 정도로써 LH와 같이 차로별 평균 데이터 산정 

제한됨. 대신, 아래와 같이 도로의 면적 당 원단위(천원/㎡)를 제시하여 대략적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적용 한계: 도시지역 또는 토공 공사가 제한적인 환경(대규모 절토, 성토 등의 공사 

미포함)에서만 LH 및 인천광역시 단가 적용 가능함 

구    분
LH(천원/m) 인천광역시(천원/㎡)

일반
단지

진입도로
평균 최소 최대

1차로 확장(편도) 2,217 2,194

412 148 874

2차로 확장(편도) 2,498 -

2차로 신설(왕복) 4,708 4,659

4차로 신설(왕복) 5,986 5,923

6차로 신설(왕복) 6,441 6,374

주: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자료(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2024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4-9〕 도로개설 단위공사비

No
연장
(m)

너비
(m)

공사비
(백만원)

단가
(천원/㎡)

비고

1 1,220 14 11,507 699 
2 2,170 10 8,488 391 
3 900 15 3,336 247 
4 238 24 1,947 348 
5 231 15 2,086 602 

6 533 15 1,183 148 

7 515 8 3,601 874 

8 1,860 29 13,365 250 교량연결

9 2,940 20 18,120 308 

10 1,500 35 24,290 463 교량연결

11 2,990 15 18,443 411 교량연결

12 1,900 24 13,290 295 

13 1,014 10 3,437 339 

14 560 29 5,454 336 

15 1,480 10 7,146 483 보도육교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4-10〕 인천광역시 도로개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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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량 공사비 산정 단가

교량 공사비 추정 절차

❍ 일반적인 교량 공사비 산정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교량 공사비는 선형 및 가설조건, 

도로용량에 의하여 차로 폭, 기타 횡단 시설의 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기본 구상단계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중요한 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비를 

추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교량 공사비는 가도 및 가교의 필요성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러한 

부분도 사업구상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함. 

❍ 참고로 제시된 교량 공사비 단가에는 특수한 구조물에 의한 가교를 제외한 가도 

등의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음.

기초자료 검토

선형 조건 가설조건

평면 선형, 종단구배 지역 조건 지형 조건

도시부, 지방부 등 산지, 하천, 해양 등

기술적 내용 검토
기초지반의 상태, 가설 길이, 최소 경간장 등의 

검토를 통한 형상 및 구조 검토

시설 규모의 적정성 (연장, 폭 등)

교량 형식 및 가설공법의 적정성 검토 가도, 가교의 필요성 검토

공사비 산정

〔그림 4-5〕 교량 공사비 추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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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량의 형식선정 기준

❍ 교량 형식은 공사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교량의 경간장, 형고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함.

❍ 특수교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량 형식은 라멘교, 슬래브교, 거더교, 트러스교, 아치교 

등으로 구분되며, 도로 사업에서는 슬래브교와 거더교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더를 개량한 특허공법이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또한, 장대교와 주 경간이 긴 교량의 경우 트러스교, 아치교 등이 적용되고 있음. 

평면 선형
(이하) ST. Box 

( R > 400)

(이상)

연장 15m 이하 RC Rahmen

연장 15∼25m 슬래브 교. 합성형 라멘교

연장 25∼35m 경관
단 경관 합성형 라멘교, PSC Beam 계열

연속 경관 PSC Beam 계열

연장 35∼50m 형고
제약 없음 PSC Beam 일반형

제약 있음 PSC Beam 개량·보강형, Preflex 계열

연장 50∼70m 평면 선형
R=800 이하 ST. Box

R=800 이상 PSC Box 계열

연장 70m 이상 ST. Box, 강합성교, 트러스교, 아치교 등

주: 상기 교량 연장은 단 경간의 경간장을 말함

〔표 4-11〕 경간에 따른 교량 형식(상부구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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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형식 형식 선정조건

Slab

▪거더없이 교각이 상판의 하중을 받는 구조
▪도로 및 소하천(폭 10m~15m) 횡단
▪교량 형고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
▪선형 제약(직선구간 적용 가능)

RC Rahmen

▪교량의 상부와 하부를 강결로 연결
▪도로 및 소하천(폭 10m~15m) 횡단
▪교량 형고의 제약을 받는 곳에 설치
▪선형 및 교폭 변화구간 설치 가능

PSC Beam
(Prestressed 

Concrete)

▪도로 및 하천(폭 20m 이상), 계곡부 횡단
▪형하고 30m 이하
▪선형 제약(직선구간이나 큰 곡선구간 적용 가능)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시공의 용이성)

PSC 
Box

ILM
(Incremen

tal 
Launching 
Method)

(압출공법) 
▪경간장 40m∼60m이고 교량 연장이 긴 경우
▪대하천, 계곡부 등, 
▪형하고 제약 없는 구간
▪평면 선형 제약(직선구간, 단일 원곡선구간 적용 
가능)

FCM
(Free 

Cantileve
r Method)

(이동식 가설 트러스에 의한 가설공법)
▪경간장 40m∼60m이고 교량 연장이 긴 경우
▪대하천, 계곡부 등 
▪기초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형하고 제약 없는 구간

MSS
(Movable 
Scaffoldi

ng 
System)

(이동식 비계공법)
▪경간장 40m∼60m이고 교량 연장이 긴 경우
▪대하천, 계곡부 등  
▪형하고 제약 없는 구간
▪평면 선형 제약(직선구간, 단일 원곡선구간 적용 
가능)

FSM
(Full 

Staging 
Method)

(동바리 공법)
▪가장 기본적 공법
▪경간장 40m∼60m이고 교량 연장이 긴 경우
▪지면이 평탄하고 교량 하부 공간이 차단되는 경우
▪가설 높이가 낮은 경우

Steel Box
▪대하천, 계곡부 및 도로 횡단으로 미관 고려 구간
▪형하고 제약 없는 구간
▪곡선구간 및 교폭 변화구간 설치 가능

Preflex
▪15m∼50m 지간에 적용
▪하부 차량 통행 및 가설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
▪주형 높이에 제약이 있는 경우

〔표 4-12〕 교량 형식(상부구조) 개요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IIM&q=FCM%EA%B3%B5%EB%B2%95&docid=33tMGDy_HIpvnkDJvR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LQJY&imgurl=http://cfs13.blog.daum.net/original/4/blog/2008/06/27/13/55/4864722eb05e7&filename=mss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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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공사비 산정 단가

❍ 인천의 단가는 평균 1,442천원/㎡로써 조달청, LH, 국토부 대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반면, 보도육교 공사비의 경우 인천광역시 PSC 교량형식 단가는 8,627천원/

㎡로써 타 기관의 단가 대비 높음. 

❍ 교량 및 보도육교 공사비는 지반 기초공사 수준 및 공법 적용 방법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크므로 표준화된 단가를 제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등의 단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실시설계 용역으로 정확한 사업비 추정 요구됨.

구분 국토부
평균

LH
평균

조달청 인천광역시
(※ 참고용으로만 활용)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PSC 2,199 3,822 3,344 1,529 7,151 1,442 1,232 1,651 

개량 PSC 2,305 

PSC 박스 3,843 

강교(ST. Box) 2,876 3,788 2,941 1,969 3,295 - - -

콘크리트교
(RC Rahmen, 일반교) 3,868 2,813 4,919 1,834 8,459 1,318 - -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3)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2024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유형별공사비(교량),(데이터 선택: 
검색기간 2019.01.-2024.12, 편도3차로 이하 전부, 아스팔트 포장, 설계속도 80㎞/h 이하 전부), 인천광역시 
사례 조사

〔표 4-13〕 교량구간 공사비 단가  (단위：천원/ ㎡)

No 연장(m) 너비(m) 공사비(백만) 단가(천원/㎡) 비고

1 1,860 29 13,365 1,651 DR거더

2 1,500 35 24,290 1,318 일반교

3 2,990 15 18,443 1,232 합성형 라멘교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표 4-14〕 인천광역시 교량건설 사례

구분
LH(천원/㎡) 인천광역시(천원/㎡)

평균 비고 평균 최소 최대 비고
강교 5,935 - 상판면적 〔폭(B)×연장(L)〕 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 - -

PSC교 3,046 8,627 - - 진입로 등 포함

〔표 4-15〕 보도육교 공사비 단가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며, 제비율 적용 공사비 포함, 2024년 12월말 기준 인플레이션 보정 금액임

자료(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24). 「2024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 20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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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터널 건설사업

터널 공사 절차

❍ 인천에서 터널 사업은 흔치 않음.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시.

❍ 터널은 지표면 아래 지반을 굴착하여 만든 지하 공간을 말하며, 이때 터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지표면 아래의 지질 특성이며 이러한 지질 특성은 

터널 공사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됨.

❍ 따라서 터널설계는 지질 특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터널 공사는 지질 특성에 따라 터널 단면 및 공사 방법을 달리함. 

❍ 아래는 터널 공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터널 

공사는 설계 완료(공사비 추정)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계측 및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설계를 보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개략적인 건설 위치 선정

기본조건설정

지질조사

최적의 건설 위치 결정 최적의 건설 단면 결정

공사 방법 결정

갱구부 터널부

<갱문의 형식선정> <굴착 방법 및 공법선정>

부대시설계획

설계 완료 및 공사비 산정

(공사 시행)

계측 및 안전성 평가

〔그림 4-6〕 터널 공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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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굴착공법 및 굴착형식 선정

❍ 굴착공사는 발파에 의한 굴착공법과 기계 굴착으로 구분되며 암질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 하는 단면에 따라 전단면, 반단면, 부분단면 굴착형식으로 나눌 수 있음.

구분 발파 굴착 기계 굴착

굴착 방법 천공 발파에 의한 굴착 기계에 의한 굴착

적용 가능한 굴착형식 전단면 / 반단면 / 부분단면 전단면

작업속도  2.0～3.0m/일 5～3.0m/일

여굴 발생정도 많음 적음

작업환경 불량 좋음

토질변화에 대한 대응성 좋음 나쁨

버럭 발생형태 암괴형으로 발생 사역형으로 발생

공사비 적음 많음

〔표 4-16〕 굴착공법 비교

구분 전단면 굴착 반단면 굴착 부분단면 굴착

적용 가능 굴착공법 발파 굴착/기계 굴착 발파 굴착 발파 굴착

암질 조건 양호 보통 불량

굴착 방법
 전단면을 동시에 

 발파하여 굴착하고 
 보강

 단면을 상하로 
 나누어 굴착하고

 보강

 단면을 수 개로 
 나누어 굴착하고

 보강

〔표 4-17〕 굴착형식 비교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NATM 공법을 적용하도록 함. 

❍ Open TBM 공법, SHIELD 공법 등은 장비 수급, 공사비 및 시공성 측면에서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NATM 공법 이와의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전문가 자문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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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ATM
기계 굴착

Open TBM SHIELD

개요도

적용
지반

·토사~암반 전지반 가능 ·연암/경암 등 기반암 ·토사/연약지반/복합지반

특징
·굴착 시 지반변화 대처용이
·계측에 의한 합리적인 시공 가능

·비 발파로 민원 예방 우수
·NATM 대비 작업환경 우수
·별도의 작업부지 필요

·전방 구조가 밀폐형으로 고수압 
대응성 우수

·별도의 작업부지 필요

적용 ·일반부 ·업무 밀집 지역과 사유지 ·대 하천 통과구간 등

시공
사례

·터널 공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으로 국내 적용사례 풍부

·교통시설을 위한 대규모 직경으
로 적용된 국내 적용사례 전무

·분당선(왕십리~선릉) 3공구
·7호선 연장 704공구 시공

단면
개요

〔표 4-18〕 터널 공법 비교


